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은?
   가. 개
   나. 고양이
   다. 기니피그
   라. 앵무새

 2.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제46조(벌칙)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동물보호법 제16조(신고 등)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가.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한 자
   라. 수의사

 4.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아닌 것은?
   가. 동물장묘업
   나. 동물진료업
   다. 동물전시업
   라. 동물운송업

 5.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 불가하다.
   나.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동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다.
   라.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다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